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Ⅱ.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Ⅲ. 행정사항

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본원칙

 기금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를 단순화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강화

○ 선 수입 추계 후 지출사업 편성 의무화

- 사업 지출액에 맞춘 수입편성은 무리한 지출사업 확대편성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선 수입 추계 후 이에 따른 지출편성을 의무화

 기금지출

○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합리한 지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모든 기금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한 후 편성

-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편성은 원천 배제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

○ 집행률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 규모를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사전에 파악한 사업수요를 당초계획에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1 수 입 계 획

▸품목별 예산 수입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예산과목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작성원칙

○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하되, 내부거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통해

계상금액을 일치

-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 처리한 후 순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

- 재정투융자기금과의 거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시켜 계상

○ 기금별 수입 특성을 감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 및 향후전망, 제도변경 요인 등 특이요인을 분석 검토

후 추계하고 수입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수입 비중이 높은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과목의 정확한 추계

- '18년도 결산잔액에서 '19년도 수입·지출 결산 전망액 가감을 통한 예치금

예상금액에 연동하여 동일금액을 예치금 회수 수입금액으로 반영

- 이를 위해 '19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 '18년 계획변경

예치금과 '20년도 예치금회수를 일치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전 입 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
(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 조 금 국고보조금(511-01)

수 차 입 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5),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수입(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회수 이자수
입(216-03)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722-03)

예 치 금 회 수 예치금회수(714-01)

입 예 수 금 예수금수입(722-01)

이 자 수 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6),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 타 수 입 그 외 세입과목

① 전 입 금

- 계상과목 : 기타회계전입금(721-03)

▸일반/특별회계로부터 기금에 향후 회수조건 없이 전입되는 수입

▸우선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세출요구분 반영(추후, 조정금액 반영)

② 보 조 금

- 계상과목 : 국고보조금등(511)

▸중앙부처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해 계상

※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 
수입으로 반영

③ 융자금 회수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취급은행 등과 협조하여 회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만기 회수금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기회수금 반영

- 계상과목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 '20년도 중 융자건별 잔액 × 예치기간/365일 × 이율로 계상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 '20년 중 각 융자자금별 잔액 × 기간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 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④ 예치금 회수(714-01)

▸ '19년도 지출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말 예치금(수입-지출의 잔액)을 재산

정 후 '20년도 예치금 회수로 계상('19년도 예치금은 '20년도 예치금회수

금 수입으로 연도 이월됨)

▸이 경우 '19년도 수입 지출금액의 정확한 결산 전망치를 반영한 '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병행

⑤ 예탁금원금 회수수입(722-03)

▸ '19년도말 추정 예탁잔액 중 '20년도에 정기(만기)회수금액

▸만기도래전 조기상환요구는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시 가능

▸예탁금 상환금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맞춰 계상

⑥ 예수금 수입(722-01)

▸타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내부 차입금

▸기금 자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 지양하고,

빌려오는 회계(재투기금) 사전협의 완료 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맞춰 계상



⑦ 이자수입

- 계상과목 : 공공예금 이자수입(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입만을 대상으로 계상

하고, '20년도 중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추계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

∙ '20년 중 평균잔액 × 평균이율
※ 평균이율은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

- 계상과목 : 예탁금 이자수입(722-04)

▸타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예)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은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이자 상환금에

일치시켜 계상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⑧ 기타 수입

- 부담금수입, 과태료수입, 그외수입 등 기금별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특

이요인을 감안하여 수입에 반영

▸최근 수년 간 수입실적 및 향후 전망을 반영하여 추계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214-07)도 기타수입에 편성



2 지 출 계 획

▸사업예산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구조화 철저

▸예산과목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

용계획 수립기준의 편성목 설정구분에 의하여 설정

 작성원칙

○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타당성 철저히 검토

-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 부합정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타 회계·타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기금관련 시의회 또는 외부감사에서의 지적 사항 적극 개선 반영

- '18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최근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

- 순자산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의 경우

융자금을 제외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최근 집행률 범위내로 축소

○ 대규모 투자 및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 후 요구

- 세부사업단위별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재정투융자심사 사전 이행

○ 사업예산 체계에 맞춰 사업 구조화 철저

- 분야, 부문, 정책사업은 실·본부·국별/과별 사업구조에 일치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가입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주요항목 과 목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01-03)

지

인 력 운 영 비
( 구 인건비 )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 본 경 비
( 구 물건비 )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 탁 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 치 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출 차입금원리금
상 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
상 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금상환(705-01), 예수금이자상환(705-02)

기 타 지 출 과징금 등 수입의 자치단체 징수교부금(308-02, 식품진흥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802-01), 과오납금 등(802-03)

① 비융자성사업비

- 기금의 설치조례에 근거한 목적사업(융자금,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를 제외)

- 계상과목: 전과목 가능(여비, 업무추진비 원칙적 제외)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상금 등이 해당

▸목적사업 중 융자금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별도 계상

▸모든 사업(세부사업 단위)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

▸기금 설치조례상 목적 사업범위를 벗어나서 편성 금지

목적 사업편성 시 유의사항

1.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일치하는가?

2. 시 기금재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 자치구 사무인가 여부,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
3.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 사업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
4.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 투자사업 40억원 이상, 행사사업 3억원 이상은 투자심사 사전이행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지원방법 변경검토(예 : 보조사업 → 융자사업)
   - 지원조건 변경검토(예 : 전액지원 → 일부지원)



② 융자성사업비

- 계상과목: 민간융자금(5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향후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융자하는 자금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최근 수년간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예수)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지양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융자이율 조정

③ 인력운영비

- 계상과목: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등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불가, 단 기금사업과 관련

하여업무의일시폭증등특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일시사역인부임등계상가능

④ 기본경비

- 계상과목: 일반운영비(201-01,02,03)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 범주에

속하며 기금운영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

※ 위원회 심의수당 등 최소필요경비만 계상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

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계상과목: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회계 및 기금에 회수를 전제로 예탁하는 이동자금

으로 일반적으로 타 기금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맡겨놓은 자금

▸장기(1년만기) 여유자금은시금고에예치대신재정투융자기금에예탁함을원칙으로함



⑥ 예 치 금

- 계상과목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602)

▸연중총수입 -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19년도말 기금 잔고(시금고 잔액) 예상액

3 기금운용계획서 구조

기금운용계획서 시스템 수작업 비 고
1. 기금개요(가. 운용방침) ○

(나. 기금현황) ○
총괄기금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3. 기금조성규모 ○
4. 기금 총 조성규모 ○
1. 운용총칙 ○

가. 자금수지총괄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 자금운용계획 나. 수입계획 ○

다. 지출계획 ○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

4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내부거래 편성 관련 유의사항

- 내부거래 과목은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 일치

주는 과목 받는 과목 확인원칙

기금전출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특별회계 세출요구에 일치

예 탁 금 예 수 금 주는 회계 쪽에 일치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재투기금 기준으로 일치  

※ 재정투융자기금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치
(기금․특별회계 거래원금 조정 후 예산담당관에서 회계별 원리금 일괄 통보 및 수정 예정)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②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참석비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 석 비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민간이전 경비 편성 관련 유의사항

- 계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

자본사업보조(402-01)

- 동일사업 3년 경과 시 일몰제 적용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

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반영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행정사항

1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일정

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안) 시달 : 7월중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시달 후 변경내용 등 추가 통보
② 기금운용계획(안) 시스템 입력 및 사업설명서 제출 : 8. 4.(금)

- 각 기금운용관 →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 제출 : 수입(목별요구서 및 설명서), 지출(세부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집행전망 등)

③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 8월초 ~10월초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제출한 운용계획안 검토 및 협의(총괄기금관리관)

-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검토사항 통보(총괄기금관리관→ 각 기금운용관)

④ 기금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10. 20.(금)까지

- 기금별 각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추진

-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각 기금운용관→총괄기금관리관

⑤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보고 : 10월말

⑥ 시의회 제출 : 11월초

2 기 타 사 항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본 지침을 따르되,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거나 수정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계획서에 선 반영하되 추후 확정금액 조정반영



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기금운용계획 요구양식

× 양식 제1호 서식 Ø - 기금운용계획서 총괄부분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서

2020. .

기금명(부서)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융
자
금
회
수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예
치
금
회
수

예
수
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비
융
자
성
사
업
비

융
자
성
사
업
비

인
력
운
영
비

기
본
경
비

예
탁
금

예
치
금

차
입
원
리
금
상
환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기
타
지
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계 

※융자금 미회수채권(ⓑ) : ’20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지역개발기금만 해당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0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0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계

ⓐ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융자
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
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
성

사업
비

인력
운영
비 
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
금원
리금
상환

기타
지출

Y-6년
까지

Y-5

Y-4

Y-3

Y-2

Y-1
2020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현황의 해당기금 ’19년
도말 조성액ⓓ와 동일(2020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8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9‧2020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참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20년 예산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 변 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 변 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 획 조 정 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 책 기 획 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20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20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 산 총 계 423 437 △14 △3.3%

시 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7∼2018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9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

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

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8년 실적 2019년 추정치 2020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20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 어 촌 진 흥 기 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2017∼2018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9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8년 실적 2019년 추정치 2020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

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